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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나 지료2014 2655

나 병합 토지2014 2648( )

원고 항소인, A

소송 리인 변 사 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1. B

이사 C

주식회사 산업2. D

이사 E

주식회사 하이3. F

이사 G

4. H

주식회사5. I

이사 J

주식회사 산업6. K

자 사내이사 L

7. M

8.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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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9. O

이사 P

주식회사 에프엔10. Q OO

이사 R

주식회사 이엔지11. S

이사 T, U

피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욱

1심 결 울산지 법원 고 가단 결1. 2014. 3. 7. 2013 26523

울산지 법원 고 가단 결2. 2014. 3. 7. 2013 36131

변 종 결 2015. 4. 29.

결 고 2015. 6. 10.

원고 피고들에 한 항소를 모 각한다1. .

항소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심 결 취소한다1. 1 .

원고에게2. ,

가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하이 주식회사 산업 각. B, D , F , K , M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한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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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종료일 는 원고 소 권상실일 지 월 원 계산63,388

한 돈 ,

나 피고 주식회사 이엔지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 별지 목. H, N, S

재 각 부동산에 한 각 피고들 종료일 는 원고 소 권상1.

실일 지 월 원 계산한 돈35,226 ,

다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엔 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I, O, Q OO

달 다 날부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한 각 피고들 종료일1.

는 원고 소 권상실일 지 월 원 계산한 돈13,816 ,

각 지 하라.

사실1.

가 원고 소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도 라고 한다 별지. 1. ( ) 3.

도면 시 같이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도 를 입구 하여 같 리 토지 지 이

어진 도 피고들 소 인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이 하는 지 가운데2.

부분 통하고 있고 피고들 그들 소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공 인, 2.

도 에 진입하 하여 이 사건 도 를 통행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 구체 인 지 변동 내역과 소 자 변동 내역 아래 재 같다. .

부 동 산 지 변동 내역 소 자 변동 내역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임야2004. 12. 22. 1,481․ ㎡

에 분할: 1-OO

임야2007. 7. 3. 465․ ㎡

원고2004. 12. 1.․

원고 안 분2007. 8. 8. , OO(465 4.65)․

원고 신 분2008. 9. 30. , OO(465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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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 피고들 소 인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내역과 소 자변동내역 아. 2.

래 재 같고 그 리 각 토지는 원래 원고 소 다가 타에 매도 토,

지이다.

그리고 원고는 경부 지 아래 재 같이 피고들 는2004. 12. 2013. 7. 3.

소 자들에게 이 사건 도 를 공장용지 진 출입도 사용함 승인한다는 내용․

토지사용승낙 를 부하 고 피고 주식회사 하이 에게 이 사건 도, 2005. 8. 10. F

를 울산 울주군에 부채납함 써 이에 한 독 타 사용 익권 포 한․

다는 취지 권리포 각 를 부하 다.

과 분할: 1-OO 1-OO

도2007. 7. 3. 465․ ㎡

지목변경:

원고 이차 동2011. 4. 25. , OO․

한회사 분(465 4.65)

원고 피고 분2012. 3. 6. , B(465 4.65)․ ㈜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임야2007. 7. 3. 1,016․ ㎡

에 분할: 1-OO

임야2008. 1. 3. 466․ ㎡

과 분할: 1-OO 1-OO

도2008. 1. 28. 466․ ㎡

지목변경:

원고2004. 12. 1.․

원고 안 분2007. 8. 8. , OO(1,016 4.65)․

원고 신 분2008. 9. 30. , OO(1,016 4.65)․

원고 이차 동2011. 4. 25. , OO․

한회사 분(1,016 4.65)

원고 피고 분2012. 3. 6. , B(1,016 4.65)․ ㈜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임야2008. 1. 3. 550․ ㎡

에 분할: 1-OO

원고2004. 12. 1.․

원고 안 분2007. 8. 8. , OO(1,016 10.16)․

원고 신 분2008. 9. 30. , OO(1,016 10.16)․

원고 이차 동2011. 4. 25. , OO․

한회사 분(1,016 10.16)

원고 피고 분2012. 3. 6. , B(1,016․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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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부 동 산 내 역 소 자 변동 내역

토지사용

승낙

작 시

승낙

토지사용자

B㈜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5,514㎡

임야에 공. 2008. 11. 28.※

장용지 지목변경

조2002. 5. 24. OO․

신2007. 4. 20. OO․

안2007. 8. 20.~10. 1.․

신OO, OO

신2008. 9. 30. OO․

이2011. 4. 25. OO․

차 동 주식회사

2012. 3. 6. B․ ㈜ 2007. 8. 안OO

지상 동 일 철골구조A

지붕 공장 부속건2

안2008. 1. 31. OO․

신2008. 9. 30. OO․

이2011. 4. 25. OO․

차 동 주식회사

2012. 3. 6. B․ ㈜

산업D㈜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

장용지 3,350㎡

임야에 공장. 2007. 8. 30.※

용지 지목변경

조2002. 5. 24. OO․

이2006. 8. 31. OO․

산업2007. 4. 27. D․ ㈜ 2006. 8. 산업D㈜

지상 일 철골구조 그라스

울 지붕 공장2
산업2007. 8. 23. D․ ㈜

F㈜

하이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3,967㎡

임야에 공장. 2006. 3. 29.※

용지 지목변경

조2002. 5. 24. OO․

2005. 6. 30. OO․

하이2005. 8. 18. F․ ㈜

2005. 4. 하이F㈜지상 일 철골구조 지

공장 부속건 일2 ,

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지붕 공장2

하이2006. 3. 28. F․ ㈜

지상 일 철골구조 지

붕 단 공장 부속건
하이2009. 10. 12.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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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3,144㎡

임야에 공장. 2009. 5. 18.※

용지 지목변경

1971. 1. 4. OO․

강2001. 9. 14. OO,․

OO

조2002. 5. 24. OO․

강 황2005. 8. 30. OO,․

OO

2005. 8. 30. H․

2005.12. H

지상 일 철골구조 샌드

지붕 단 공장
2008. 9. 19. H․

K㈜

산업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

장용지 1,577㎡

임야에 공장. 2013. 7. 2.※

용지 지목변경

원고2004. 12. 1. A( )․

조2006. 8. 22. OO․

사공2011. 4. 25. OO․

산업2012. 2. 21. K․ ㈜
2012.

9. 17.
산업K㈜

지상 일 철골구조 지

붕 공장2
산업2013. 7. 3. K․ ㈜

M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4,714㎡

임야에 공장. 2011. 12. 2.※

용지 지목변경

이2002. 9. 19. OO․

2003. 7. 24. OO․

2003. 10. 24. OO․

장2005. 8. 12. OO․

이2006. 7. 25. OO․ ㈜

공

2010. 4. 30. M․

2006.11.
이OO㈜

공

지상 일 철골구조 그라스

울 지붕 단 공장 일 철골,

구조 그라울 지붕 공장2

이2007. 2. 28. OO․ ㈜

공

2010. 4. 3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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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프엔OO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

장용지 3,054㎡

임야에 공장. 2007. 7. 3.※

용지 지목변경

2003. 10. 27. OO․

이2004. 12. 1. OO․

안 이2005. 5. 19. OO,․

OO

에프엔2006. 12. 28. Q․ ㈜

OO 2006.
에프Q㈜

엔OO

지상 일 철골 경량철골

구조 크리트 샌드

지붕 공장 경량철골구조2 ,

샌드 지붕 단 공장

에프엔2007. 7. 16. Q․ ㈜

OO

I㈜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3,391㎡

임야에 공장. 2008. 5. 2.※

용지 지목변경

이1989. 2. 10. OO․

이2000. 10. 19. OO․

조2002. 5. 23. OO․

강 황2005. 6. 30. OO,․

OO

이2005. 7. 29. OO․

2007. 8. 21. OO․ ㈜

이엔피2010. 11. 3. OO․

엘 이차 동 한

회사

2012. 1. 20. I․ ㈜
2005.10. 이OO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

장용지 744㎡

임야에 공장. 2008. 5. 2.※

용지 지목변경

조2002. 5. 23. OO․

강 황2005. 6. 30. OO,․

OO

이2005. 7. 29. OO․

2007. 8. 21. OO․ ㈜

이엔피2010. 11. 3. OO․

엘 이차 동 한

회사

2012. 1. 20.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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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일 철골구조 지붕

공장3

2008. 4. 17. OO․ ㈜

이엔피2010. 11. 3. OO․

엘 이차 동 한

회사

2012. 1. 20. I․ ㈜

O㈜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1,971㎡

임야에 공장. 2008. 5. 28.※

용지 지목변경

1997. 5. 19. OO, OO․

1999. 5. 14. OO, OO․

이2005. 2. 7. OO․

2006. 12. 28. OO․

2008. 4. 29. O․ ㈜
2007.2. OO

지상 일 철골구조 지붕

공장 일 철골구조 경2 ,

량철골구조 지붕 공장2

2008. 2. 12. OO․

2008. 4. 29. O․ ㈜

지상 경량철골구조 지

붕 단 공장

2008. 2. 12. OO․

2008. 4. 29. O․ ㈜

N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장용지 1510㎡

임야에 공. 2007. 10. 12.※

장용지 지목변경

1997. 5. 19. OO,․

OO

1999. 5. 14. OO,․

OO

원고2004. 12. 1. A( )․

장2005. 12. 30. OO․

2007. 5. 11. OO․

2013. 3. 29. N․

2007.4. OO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

장용지 1,359㎡

이1989. 5. 31. OO․

2003. 5. 26.․ ~ 2003. 10.
2004.12.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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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공. 2007. 10. 12.※

장용지 지목변경

이23. OO, OO, OO

2003. 10. 24. OO․

장2005. 8. 12. OO․

2006. 12. 29. OO․

2013. 3. 29. N․

지상 일 철골구조 샌드

지붕 공장 동2 2

2007. 10. 8. OO․

2013. 3. 29. N․

S㈜

이엔지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공

장용지 3,245㎡

임야에 공. 2005. 11. 23.※

장용지 지목변경

1997. 5. 19. OO,․

OO

1999. 5. 14. OO,․

OO

․ 원고2005. 5. 18. A( )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 이엔지2013. 9. 12. S㈜

지상 일 철골구조 칼라시

트지붕 단 공장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 이엔지2013. 8. 13. S㈜

지상 일 철골구조 칼라시

트지붕 단 공장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 이엔지2013. 8. 13. S㈜

지상 일 철골구조 지

붕 공장2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 이엔지2013. 8. 1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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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내지 증 증[ ] , 2 1 31, 3 1, 2, 6 2, 3,

증 내지 증 각 재 심법원 울산 역시 울주군청장에1 1 11, 2 , 1

한 사실조회 결과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 그에 한 단2.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법 상 원인 없이 단 원고 소 이 사건 도 를 통행,

이용하고 있 므 피고들 원고에게 이 사건 도 에 한 각 피고들,

종료일 는 원고 소 권상실일 지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지 할 가 있

다고 주장한다.

이에 하여 피고들 원고는 스스 이 사건 도 를 통행 공하여 피고들,

는 공장 출입자들에게 상 통행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 에

한 독 타 인 사용 익권 포 하 므 피고들 법 상 원인 없이 이 사,․

건 도 를 통행하고 있다고 할 없어 부당이득 지 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단.

토지 소 자가 스스 그 토지를 도 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 공 에게

상 통행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 거나 그 토지에 한 독 이고 타 인

사용 익권 포 한 것 사해 함에 있어 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 하게,

경 나 보 간 나 지 토지들 분할하여 매도한 경 그 규모 도 사용, ,

는 당해 토지 나 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 계 주 경 등 여러 가지, ,

사 과 아울러 분할 매도 나 지 토지들 효과 인 사용 익 하여 당해 토지·

가 여하고 있는 도 등 종합 고찰하여 단하여야 한다 법원(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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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결 법원 고 다 결 법원12. 97 27114 , 1999. 12. 21. 99 39524 , 2009.

고 다 결 등 참조6. 11. 2009 8802 ).

살피건 사실에 나타나 있거나 이에 하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즉 이 사건 도 는 원고가 그 소 인 울산 울주군 웅 면 리 토지 공 를, ①

연결하 하여 토지에 분할한 토지인 사실 이 사건 도 는 토지 공②

를 연결하는 일한 통 임에도 원고는 각 토지를 매도하면 매 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 사용 계에 하여 어떠한 약 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4. 12.③

경부 지 사이에 이 사건 도 를 통행 사용하는 별지 목 재2012. 9. 7. 2.

각 토지 소 자에 하여 토지사용 승낙하고 심지어 피고 주식회사 하이 에게, F

는 이 사건 도 를 울주군에 부채납함 써 이에 한 독 타 인 사용 익․

권 포 하겠다는 권리포 각 를 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이 에는④

피고들 는 소 자들에 해 이 사건 도 사용 가를 요구한 이 없었 사실

등 종합 고 하면 원고는 그 소 인 각 토지를 매도하 하여 스스,

이 사건 도 를 분할하여 각 토지 매 인들에게 상 통행 공하고 인,

토지 소 자들에 하여도 사용승낙 함 써 상 통행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 에 한 자신 독 이고 타 인 사용 익권 포 하

다고 이 상당하다.

라 원고 주장 이 없고 피고들 주장 이 있다, .

결3.

그 다면 원고 피고들에 한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모 각할 것인 ,

심 결 이 결 이 같아 당하므 원고 피고들에 한 항소를 모 각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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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사 우철

사 승


